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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최근 국세청이 소위 ‘선박왕’ 권혁과 ‘구리왕’ 차용규에 대한 세금추징에 나서면서 해

외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인에 대한 거액의 세금 추징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

고 있음1)

□ ‘선박왕’ 사건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를 한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납세자는 비거

주자라고 주장함

○국세청은 권혁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벌였고, 가족이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라고 주장함

○납세자는 2005년까지 일본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가 이듬해부터 주로 홍콩에 거주

하였고, 홍콩에 거주시설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과세연도의 대부분에 대하여 1년 

중 6개월 이내만 한국 내에 체류함

－ 2007년은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였으나, 이는 허리디스크 치료

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함

○사업 근거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한국 내로 판정한 반면 납세자는 시도상선 본사

는 홍콩에 있으며, 전체 사업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10%도 안 되기 때문

에 사업상 근거지는 한국이 아니라고 반박함

○국세청은 권혁이 한국 내 호텔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해외계좌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비하여 납세자는 시도상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없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함

□ ‘구리왕’ 사건의 핵심도 구리왕 차용규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였음

1) 조선일보 2011. 12. 9 보도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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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한국의 거주자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살아야 하는데 납세자

의 한국 내 거주기간은 연평균 28일에 불과하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

장함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내에 부동

산에 투자하고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라고 주장함 

－ ｢소득세법｣은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

자로 보는데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한편 납세자는 부동산 매입은 투자목적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명의만 대여한 것이

라고 주장함

□ 구리왕 차용규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차용규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국세 추징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음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를 고려할 때 납세자

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세계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가 복수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되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 지위를 어떻게 판정할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2)

○ ‘선박왕’ 사건이나 ‘구리왕’ 사건처럼 세법의 규정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거주자인지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도 달라지는 법률효과가 있음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정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국가의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

분임

□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국제조세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

2) 기윤서·전병욱(2011),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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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국가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규정·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과 관

련된 국내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관한 분쟁 사례를 검

토하였고, 제Ⅲ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된 세법의 내용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Ⅱ. 우리나라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양자의 과세요건·과세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3)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무제한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

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제한납세의무)가 있

으므로 그 구분의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음4)

□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

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함5)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름

○비거주자는 과세목적상 경제적 및 인적 연고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거주자

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외국인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응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되고, 우리나라 

3)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와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인”과 외국
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대한민국국민”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와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을 총칭하는 개념이며(동법 제2조 제1항 제1
호)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대한민국국민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의 국적 여부에 따라 
구분되므로(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된 생활의 근거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
분하는 ｢소득세법｣과 차이가 있음

4)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
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소법 §3①)

5) 소법 §1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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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됨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거주자에 포함됨6) 

가. 주소 등의 의미

□ ｢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소는 민법상의 개념에 따름 

○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소득세법｣에서도 동 개념을 원용

하고 있음7)

○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8)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

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함 

○ ｢소득세법｣상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9)

○ ｢민법｣상 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민법 제19조),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민법 

제20조)에 대해서는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고,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

가 거소에 적용됨

－ ｢소득세법｣에서는 민법의 거소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지만,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해서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취급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근거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② 1
년 기준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③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6) 소법 §2③

7) 민법 §18①

8) 소령 §2①

9) 소령 §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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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1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가 없는 것으로 봄1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도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같이 거주자임

나. 거주자 판정의 특례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 주소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의 거주장소 등에 의함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

는 것으로 봄12)

□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 때라도 

10) 소령 §2③

11) 소령 §2④

12) 소령 §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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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

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도 거주자로 봄13) 

○그러나 단순히 해외파견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제한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를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

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

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14)

－파견된 경우가 아니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

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15)

□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외교관 등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 주소 여부 및 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봄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예외)이거나 

한·미 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

에 따라 비거주자로 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의 가족이 한국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하고 받는 보

수는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함16)

13) 소령 §3

14) 소기통 1-3…1①

15) 소기통 1-3…1②

16) 이용섭·이동신(2011), p.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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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거주기간의 계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으로 함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 등으로 함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

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등으로 계산함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

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

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지위

가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되기 전날까지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17) 

○과세기간 중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국내

17) 소기통 3-0…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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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18)

라. 조세조약상 거주자 결정19)

□ 조세조약은 거주자 개념을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중거주자

가 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의 거주자에 대한 국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인(人)이 양 체

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함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 일상적 거소(habitual adobe)

○ 국적지(national)

○ 양국 간의 상호합의

□ 조세조약상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됨

○항구적 주거란 가족의 거주 장소, 즉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주로 의미함

○거주 장소의 개념에는 주거 형태를 불문하며, 그 필수요건은 거주 장소가 일시적

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항구적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함

□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양 체약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거나 양 체

약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

접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됨

18) 소기통 3-0…2②

19) 이용섭·이동신(2011),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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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그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항구적 주거를 결정할 수 없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

심지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됨

○즉, 양 체약국 어느 곳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항구적 주

거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으며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더 오래 체류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봄

□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국적지(national)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봄

□ 그러나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 있는 양

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함

2. 최근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

□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거주자 판정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음

○선박왕 권혁(시도상선 회장) 사건과 구리왕 차용규(카작무스 위탁경영) 사건을 살

펴보도록 함

○이러한 사건들의 핵심 쟁점은 해외에서 체류하며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소
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선박왕 권혁의 역외탈세와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거주자 요건이며 최

근 조세심판원에서 한국 내 거주자라고 결정했음

○현재 권혁은 자신이 비거주자임을 내세워 탈세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권혁은 국내 거주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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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은 국세청의 추징세액 전액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1년 12월에 기각 판결을 받음

□ 검찰은 본인 및 가족의 국내 실제 거주 정황, 국내 건강보험 적용 기록 등으로 볼 때 

비거주자에 관한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검찰은 권혁이 주소지라는 홍콩에서 2006년엔 2일 체류, 2006~2009년 연간 

135~194일을 한국 내에 체류, 부인의 거주일수, 호텔 등 국내 보유 자산의 현황 등

을 들어 한국이 납세자의 실생활터전이자 과세지임을 주장함

○특히 검찰은 동거가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700여 회에 이르는 진료를 받

은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덧붙이고 있음

혐의 내용 방법

조세포탈
종합소득세 1,672억원

∙ 국내에 거주하면서 비거주자인 것처럼 장모 명의로 임
대차계약 체결

∙ 국내 법인 지분과 소유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명
의 이전

∙ 경영권 행사하는 국내 법인에서 직함 제거

법인세 612억원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회사 설립 후 주식 명의신탁

공금 횡령

윤활유·페인트 대금 
68억원

윤활유·페인트를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 차액 횡령

선박 건조자금 31억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아 부풀린 금액으로 발주 후 조
선사로부터 차액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보험 리베이트 6억 
7천만원

선박보험에 든 후 보험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음

아들 
병역비리

(아내 혐의)
뇌물 4천만원

돈을 주고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 면
제

<표 Ⅱ-1> 검찰이 기소한 권혁의 혐의

자료: 한국경제 보도, 2011. 10. 12.

□ 구리왕 차용규의 사건 역시 주요 이슈는 역외탈세와 관련한 거주자 요건이었으며, 과

세전 적부심에서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음

○국세청은 차용규가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에 둔 회사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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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4천억원 안팎을 투자했고, 부인이 한국에 자주 드나든 점 등을 들어 한국 거

주자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차용규는 주로 홍콩과 영국을 오가며 살고, 한국에는 1년에 한 달 정도만 

머물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맞섰음

○차용규는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여 국세청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았음

－특히 국세청 자체 기구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11명 중 국세청 직원 5명

을 제외한 외부위원 6명 전원이 국세청 과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

－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Ⅲ.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1. 미국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의무

□ 미국에서 개인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납세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resident aliens), ② 외국인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s)로 구분됨

○미국 시민권자는 그 거주지의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resident aliens)의 경우에도 미국 내의 거주

기간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 점이 다른 국

가에서는 보기 드문 제도이며, 미국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여짐

○ 외국인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s)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 즉 미국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과 특정 외국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과세방

식도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시민권자나 외국인 거주자와 다름

나. 거주자 판정기준

1)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모

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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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는 경우에 생김20)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함

2) 외국인 거주자

□ 외국 국적을 가진 납세자의 미국에 대한 과세책임은 외국인 거주자(resident alien)인 

경우와 외국인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s)인 경우로 구분됨

○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됨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수입, 즉 미국 국내원천소득과 제한적인 

외국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과세 목적상 외국인에 대해서 거주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임21)

○영주권 기준(Green card test): 외국인이 해당 연도에 합법적인 영주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로 봄

○실질적인 거주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개인이 실질적인 거주기준을 만족

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미국 거주자로 봄

○처음연도의 선택(First year election): 당해연도 직전연도에는 미국의 거주자가 아

니지만, 당해연도에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를 미국

의 거주자로서의 처음연도(First year)로 선택할 수 있음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과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분

류됨 

20) Reg §1.1-1(c)

21) IRC §77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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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주권 기준

□ 미국의 거주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인 영주권 기준(Green card test)에 따르면, 납

세자는 당해연도 어느 때라도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보게 됨

○미국에서는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인 영주권이 인정되고, 일단 영주권이 획득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포기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됨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나) 실질적인 거주기준

□ 미국의 거주를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인 실질적인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은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물리적인 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실질적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① 당해연도에 최소 31일을 거주하였으며, ②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할 당해연도, 직전연도와 그 직전전연도 거주일이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

자로 봄

 (당해연도 체류일수) + (직전연도 체류일수의 3분의 1) + 
 (직전전연도 체류일수의 6분의 1) ≧ 183일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인이 당해연도에 210일 거주하였고, 직전연도에 9일, 직전전

연도에 18일 거주한 경우, 당해연도의 체류일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체류기준에 의하면 거주자가 됨

○그러나 만약 당해연도에 180일만 체류한 경우라면,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의 체

류일수도 고려해서 거주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 경우 ① 당해연도 180 × 1 =180, ② 직전연도 9 × 1/3 = 3, ③ 직전전연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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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 이므로, ①+②+③ = 186일이 되어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됨 

○당일 체류여부는 개인이 당일 어느 때라도 미국에 체류했다면, 해당 납세자는 당

일에 미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봄22)

□ 실질적 거주기준에 의해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납

세거주지(Tax home)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음23)

○이러한 거주지 예외규정(Tax home exception)은, 외국인이 해당 연도에 다른 국

가와 더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

법상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규정임24)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① 당해연도에 

183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했으며, ② 당해연도에 납세 거주지(tax home)가 외

국에 있고, ③ 미국보다 외국에 보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

주자로 봄

○개인의 정기적인 또는 주된 사업지(regular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를 납세 

거주지(tax home)로 보고 있음25)

○만일 개인에게 정기적이거나 주된 사업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된 체류지

(principal place of abode)를 납세 거주지로 봄

□ 이러한 납세 거주지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은 외국의 납세 거주

지의 존재와 납세 거주지가 위치하는 국가와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야 함

□ 외국과의 밀접한 연관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납세 거주지가 위

치한 외국과 좀 더 중요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22) IRC §7701(b)(7)

23) 납세 거주지 예외규정(Tax home exception)

24) IRC §7701(b)(3)

25) IRC §162(a)(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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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정할 수 있음26) 

① 개인의 영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의 위치

② 가족들의 거주 장소

③ 자동차나 가구, 의류, 보석류 등의 해당 외국인이나 가족들의 개인 소유물의 장소

④ 해당 외국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종교적 기관들의 

위치

⑤ 해당 외국인의 일상적인 은행업무 장소(개인 은행계좌의 장소 등)

⑥ 해당 외국인의 사업행위의 장소(납세 거주지를 결정하는 행동 외의 사업행위)

⑦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국적

⑧ 해당 외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국가

⑨ 각종 서류상 해당 외국인이 지정한 거주 국가

⑩ 해당 외국인이 파일로 제출한 각종 공식적인 자료나 서류의 타입 

□ 납세 거주지 예외규정은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실질적 거주기준 산정의 특례

□ 실질적인 거주기준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서의 체류 기간이 계산이 포함되지 않거나 ②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는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위의 ①과 같이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외국인이 의료상

의 이유로 미국을 떠날 수 없거나, 미국에 통근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

류하는 경우가 해당됨

○②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교사나 

훈련생이나 학생, 기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운동선수 등의 체류 등이 이

에 해당됨

26)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로 고려해서 판정하지만, 해당 사실에만 제한되어 판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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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의료 문제로 인하여 미국을 떠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가 실질적인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의료문제가 미국에서의 체류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외국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신이 원래 심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외국인 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 외국인의 의료특례규정은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기로 계획한 날 이후 의료 문제로 출

국이 연장된 기간에만 적용됨

○예를 들어 외국인이 3월 31일에 미국을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3월 25일

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어 3월 31일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3월 31일 이후 기간만 실질적인 체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외국인 의료특례규정은 미국 체류 이전에 발생한 의료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기간 이후 체류기간은 실질적인 체류기준에 포함됨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국으로 규칙적인 통근을 하는 경우 미국 

체류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이 경우 미국에서의 근무시간이 고용기간의 75%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예를 들면 비율은 미국에서 50시간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20일이라면, 50시간 ÷

20일 × 24시간으로 계산함

○여기에서 ‘통근(commute)’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에 직장과 집을 왕복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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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외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을 거치는 경우, 미국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는 실질적인 

체류기준에서 제외됨

○이 예외규정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시 미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잠시 정거

하는 경우에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24시간 미만으로 체류해야 하며, 다

른 여행 행위가 없어야 함

○만일 이러한 임시 정거기간에 사업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 실질적인 거주기준 산정에 있어서 특정 외국인의 체류를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는 외국 정부와 관련된 개인, 교사나 학생 또는 훈련생,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

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프로 운동선수 등이 이에 해당함 

□ 외국 정부와 관련된 개인(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의 경우는 국제기구

에 full-time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외교관 신분으로서 ‘A’ 또는 ‘G’비자를 가지고 미국

에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교사나 훈련생으로서 ‘J’나 ‘Q’비자를 가지고 비자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미국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거주기준 산정에 포

함하지 않음

□ 학생의 경우에는 ‘F’, ‘J’, ‘M’, ‘Q’비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미국에 임시적으로 거주하

는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거주기준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교사나 훈련생, 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기

간제한이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은 미국에서의 조세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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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운동선수가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

우에도 체류기간을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러한 스포츠 행사는 ① 행
사의 주 목적이 자선단체를 위한 것이거나 ② 행사 이익이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경

우 또는 ③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이어야 함

다) 처음연도의 선택(First year election)

□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에는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었지만, 당해연도에는 미국의 거주

자가 된 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를 미국의 거주

자로서 처음연도(First year)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처음연도의 선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연도에 미국에서 최소 31일을 연속해

서 체류해야 하고, ② 연속 31일 체류기간의 첫째 날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중 75%를 미국에서 체류해야 함

○이 때 75% 요건에 있어서 5일까지는 미국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미국에서 체류

한 것으로 봄

□ 75% 요건의 예를 들면, A는 31일 연속 체류를 하였고, 75% 요건을 충족하여 처음연

도의 선택을 할 수 있음

○한국 국적의 A가 미국에 2010년 11월 1일에 입국하여 연속해서 31일을 거주하였

고(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시 한국에 2010년 12월 1일에 

돌아갔다가 2010년 12월 17일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2010년도 연말까지 체류한 

경우로 2011년도에는 A가 실질적인 거주기준에 충족이 되어 거주자가 된 경우에 

A가 처음연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봄

○ A는 2010년도에 연속적으로 31일을 미국에 거주하였음

－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하였음

○ 75% 요건을 충족하였음

－ A / B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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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인 46일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0  

     년 12월 31일)

B: 연속 31일 체류기간의 첫날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인 61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거주기간의 시작과 종료

□ 미국에서 거주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은 해당 개인이 영주권 기준에 의한 거주자인 경

우와 실질적인 거주기준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가 다름

□ 외국인 거주자가 영주권 기준 요건을 충족했으나 실질적인 거주기준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를 시작한 첫날부터 거주기

간이 시작됨

○ 다만, 외국인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해연도에 영주권 기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연도의 첫째 날부터 거주기간이 

시작됨 

□ 외국인 거주자가 실질적인 거주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미

국에서 체류하는 첫째 날부터 거주기간이 시작됨 

□ 외국인 거주자가 영주권 기준에 의한 거주 중 당해연도 동안 외국과 좀 더 가까운 관

련성이 있고 다음연도에 더 이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의 합법적인 

영주권이 인정된 마지막 날에 거주기간이 종료됨

○거주기간의 종료 기준도 거주기간의 시작 기준과 비슷함

□ 외국인 거주자가 실질적인 거주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미국에 물

리적으로 체류한 날 이후부터 외국과 좀 더 가까운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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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더 이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의 마지막 체류일에 거주기간이 

종료됨

다. 사례 검토

□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

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사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편임 

□ 다음에서는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함

1) 사례 1: Edwin Roland Anderson and Juliette Anderson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T. C. Memo. 1989-381 

□ 사실관계:

① 원고인 Edwin Anderson은 라이베리아(Liberia)27) 국적을 가진 라이베리아 예산

국의 공무원으로 1979년 9월 25일에 외교업무 수행차 외교관 여권으로 미국에 입

국하였음

② 그는 외교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

여 1980년 4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마쳤음

③ 1980년 4월 라이베리아 공화국은 쿠테타가 일어나게 되어 기존 정부가 전복되었

고, 원고는 그가 라이베리아에 귀국하게 되면 감옥에 가거나 숙청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④ 원고는 입국 당시 라이베리아 예산국 외교관으로서 받은 여권과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

⑤ 그러나 그는 현재 더 이상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며, 라이베리아 정부

와 어떤 연관성도 없는 상황임

⑥ 1985년 이전까지 원고는 코네티컷주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면서 딸기 판매로 수

27) 아프리카 서부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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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올렸고, 1985년에는 Samulis Construction Company에 관리자로 취직하였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과세연도 1985년을 기준으로 원고가 외국인 거주

자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음

□ 미국 법원에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원고가 미국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실질적

인 거주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부합하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음

○ 외국정부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원고는 1980년 이후부터 라

이베리아의 공무원이 아니었고, 외교관 비자가 있지만 사실상 외교의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음28) 

○교사나 학생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나 원고가 교사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

한 예외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9) 

2) 사례 2: Stephen D. PODD et al.,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1998 WL 345513

□ 사실관계:

① 원고인 Victor, Jr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② 원고는 1984년 H-3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1987년 7월 6일에 미국 이

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1987년 7월 7일 영주권을 발급받았음

③ 1987년 7월 7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원고는 미국의 영주권자의 지위를 유

지하였음

④ 1990년 원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업을 하였고, 그의 주소와 보트를 플로리

28) IRC §7701(b)(3)(D)(i), §7701(b)(5)(A)(i)

29) IRC §7701(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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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에 등록하였음

⑤ 1990년 원고는 캐나다 퀘백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몬트리올에서 운동

클럽에 가입하였음

⑥ 원고는 몬트리올에 차 두 대를 등록하였고 차 두 대와 그의 개인 소지품들을 몬트

리올에 있는 원고의 아버지 집에 보관하였음

⑦ 1990년 원고는 몬트리올에 있는 네 개의 은행에 통장계좌를 유지하였고, 몬트리

올에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 헤어 드레서와 재봉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과세연도 1990년도에 원고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였음

□ 미국 법원은 외국인이 당해연도에 어느 순간이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는 세법 규정과 미국에서 당해연도에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와 관련 없이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미국에 체류를 시작한 첫날부터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을 명시하면서, 원고가 1990년 말까지 영주

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1990년에는 미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2. 캐나다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의무

□ 캐나다의 과세시스템하에서 납세의무는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캐나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캐나다는 시민권의 개념에 관계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분

함30)

30) Edward A. Zelinsky(2010),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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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외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 캐나다의 거주자는 실질적 거주자(factual resident)와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로 구분됨

○간주 거주자와 실질적 거주자는 납세의무상 연방세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주세는 

달리 취급될 수 있음31)

○실질적 거주자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자연인과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

(residential tie)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간주 거주자는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판정

하는 것임

나. 거주자 판정기준

□ 캐나다 ｢소득세법｣에는 거주에 대한 정의는 없고 캐나다의 거주자인 동시에 다른 국

가의 거주자가 될 수도 있음32)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캐나다의 일반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라면, 과세목적상 캐나다의 거주자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33)

－법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자가 따로 정의된 바는 없음

○ 한 국가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될 수 있음

□ 거주자인지를 판정할 때는 ①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resident ties)이 영원히 단절된 

증거가 있는가 ② 캐나다에서의 체류가 장기적이고 정기적인가 ③ 캐나다 외의 국가

와의 거주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주로 검토하는 내용은 주거시설, 동거가족의 

상황, 체류일수, 체류목적 등임

31) IT-221R3 19문단

32) Edward A. Zelinsky(2010), p. 72

33) ITA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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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출국하는 사람이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단절되지 않은 증거로서 고

려되는 것은 출국 후 돌아올 것이 예정된 날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출국 후 돌아올 것이 예정된 날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서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캐나다를 출국하면서 거주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는지 여부

－다른 국가에서 비거주자로 과세신고를 했는지 여부

○캐나다와 거주관련성이 단절된 후에도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

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방문 등의 유무가 거주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서 체류일수와 체류의 정기

성 등이 검토될 수 있음

○캐나다 외의 국가와의 거주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캐나다에 거주관련성이 남아있

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려되고, 캐나다 외의 국가와의 거주관련성이 높다고 

하여 캐나다와 거주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1)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하기 위한 근거

□ 실질적인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법과 행정적인 판

결이 증가되어 왔음34)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정함

□ 판례에 의하면 거주(residence)는 어떤 장소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실상 자리잡거

나 유지되면서 사회적인 관련성, 이해관계, 편리함이 부수되는 곳이 되는지에 따른

다고 판시하고 있음35)

□ 거주자인지에 대한 지위를 결정하는 근거는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 다른 국가와의 

거주관련성, 체류일수, 체류목적, 의도, 체류의 지속성 등임

34) IT-221R3 3문단

35)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E/pub/tp/it221r3-consolid/it221r3-consolid-e.html#P01br>



Ⅲ.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33

○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 관련 지표는 캐나다의 주거시설 등이 있음

－캐나다의 주거시설

－캐나다에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common-law partner)와 부양가족이 있는

지 여부

－자동차나 가구 등과 같은 캐나다에 있는 개인적인 재산

－캐나다에 있는 사회적 관계(social ties)

－캐나다에 있는 경제적 관계(economic ties)

－기타 관계(other ties)로는 캐나다의 운전면허증, 캐나다의 은행계좌나 신용카

드, 캐나다의 의료보험 등

□ 캐나다를 출국하는 경우에 거주관련성은 ① 거주 장소,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동거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② 다음으로 다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며, ③ 추가적으로 기타의 거주 관계를 고려함

○기타의 거주관계는 법원에서 개인의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함

□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거주 장소, 배우자나 사

실혼의 배우자, 동거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② 그 개인의 이민허가상태, 캐

나다 의료보험을 신청하였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함

□ 거주관련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고려요소는 거주 시설,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상황임

○캐나다를 떠나면서 납세자가 거주 시설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직업에 이용하는 경

우에는 납세자가 캐나다를 떠나있는 동안에도 캐나다에 거주관련성을 가진 것으

로 간주함

－해당 거주 시설이 임대된 것인지, 소유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자연인이 캐나다 내의 거주 시설을 제3자에게 정당한 조건으로 임대했고 캐나

다 국세청에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다른 거주 관계가 없는 한 

캐나다에 상당한 거주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34

－국세청에 설명해야 하는 해당 계약의 내용은 자연인과 제3자와의 관계, 캐나다

에서 출국할 때 부동산 시장, 외국에 체류하는 목적 등임 

○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거주목적 외의 거주 장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거주

관련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은퇴 후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주

거시설을 취득하고 거주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임대한 경우에는 캐나다와 거주

관련성을 가지지 않은 것임

－일반적으로 거주 장소를 정당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면 거주 시설이 있

어도 캐나다와 거주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음

－또한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비거주자가 취득한 거주시설은 정상

적이 아닌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되어도 캐나다와 거주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음

○ 캐나다를 떠나면서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납

세자가 캐나다를 떠나있는 동안에도 캐나다에 거주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함

－납세자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 등과 파경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

다면 납세자는 캐나다에 거주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거주관련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 고려요소는 그 밖의 사실관계임

○ 일반적으로 거주관련성에 대한 중요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검토되어야 함

－개인 재산인 가구, 의류, 자동차, 여가를 위한 탈 것 등이 캐나다에 있는지 여부

－캐나다에서의 사회적 관련성으로 캐나다에서 여가나 지역 조직체의 회원 등으

로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

－캐나다에서의 경제적 관련성으로 캐나다 고용주에 의한 고용, 캐나다에서의 사

업활동, 캐나다 은행계좌, 은퇴 후 연금계획, 신용카드, 사회보장번호 등이 있는

지 여부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됨

     ∙ 캐나다에서의 이민허가나 직업 허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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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의 지역 의료보험범위

     ∙ 캐나다의 지역 운전면허

     ∙ 캐나다에 등록된 운반기구

     ∙ 캐나다에서의 별장이나 거주장소

     ∙ 캐나다 여권

     ∙ 캐나다에서 전문직 등의 조직체의 회원인지 여부

□ 기타의 거주관계는 일반적인 거주관련성과 함께 고려될 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만으

로는 중요성이 제한됨

○ 캐나다 메일주소, 우편번호, 예치금고, 캐나다 주소를 보여주는 개인 문구류, 캐나

다의 등록된 전화번호, 캐나다 지역의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 등

2)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를 판정하기 위한 근거

□ 간주 거주자는 실질적 거주자인지를 사실판단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 간주하는 거

주자임

○ 따라서 간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실질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하고 캐

나다의 거주자가 됨

□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은 ①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군대 등 특별한 상태를 고려하

는 규정과 ②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거주자가 되도

록 하는 체류규정(sojourn rules)이 있음

□ 특별한 상태를 고려하는 규정은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군대, 외교관 등 국가 및 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캐나다 정부의 국제개발보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

이 포함됨36)

○ 당해연도 중 일부라도 캐나다 군대의 일원이었던 사람

36) ITA §250(1)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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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중 일부라도 캐나다 연방정부나 주의 공무원이나 고용인이었던 사람으

로 외교수당(representation allowance)을 받았거나 캐나다나 주에 고용되기 바로 

전해에 캐나다 거주자이었거나 간주 거주자였던 사람

○ 당해연도 중 일부라도 캐나다 ｢소득세규정(income tax regulations)｣ 3400에 규정

된 캐나다의 국제개발협회(Canadian International Income Development Agency) 

소속으로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업무를 수행한 날의 이

전 3개월 내의 기간 중 일부라도 캐나다 거주자이었거나 간주 거주자였던 사람

○ 해당 연도 중 일부라도 해외 캐나다 군인학교의 종사자로 그 해에 캐나다로 돌아

올 예정이 있는 경우의 사람

○해당 연도 중 일부라도 위의 간주 거주자의 자녀나 부양가족으로 그 해에 기본 개

인 세액공제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가진 사람

○해당 연도 중 일부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약에 의하여(조세조약을 포함함) 특정 소

득 외에는 소득세 면제로 등록된 사람

□캐나다와 거주관련성이 없으면서도 캐나다에서 1년에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으

로서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주 거주

자가 됨37) 

○ 간주 거주자는 실질적인 거주자에 대한 확장된 정의에 해당함

○ 1년에 183일은 누적기간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연속적이 아닐 수도 있음

－기간 계산 시에 하루 중에 일부만 캐나다에 있었더라도 1일로 계산함

○ 183일의 기간계산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날처럼 하루 중 일부분을 캐나다에서 체

류했다면 하루로 계산되지만, 체류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정해야 

하는 것임

－캐나다로 출근하고 캐나다 외의 국가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체류를 한 것이 아

니므로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캐나다 대학 등에 출석한 날, 캐나다에서 근무한 날, 방학을 보내기 위해 캐나다

에 머무른 기간 등은 체류기간에 포함됨

37) ITA §25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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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캐나다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캐나다와의 거주관련

성이 단절된 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보고, 캐나다에 입국한 날을 거주자가 되

는 시기로 봄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단절된 날은 ① 납세자가 캐나다를 떠난 날, ② 납세자

의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동거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날, ③ 납세자가 다른 국

가로 이민을 가서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함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캐

나다를 떠난 날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캐나다의 거주장소를 처분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 

등이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캐나다에 남아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캐나다

를 떠난 날 비거주자가 됨 

□ 183일 이상 체류하여 간주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83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

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처음부터 거주자가 되므로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하여 캐나다의 거주자가 됨

4) 거주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

□ 어떤 사람이 캐나다 거주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국제세무 서비스

부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해석(rulings)｣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 국세청의 국제세무 서비스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능함

○거주자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캐나다에 입국하

는 경우에는 NR74, 캐나다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NR73임

○이 서식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거주성을 판정할 때 고려하는 요

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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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국세청 국제세무서비스부서는 신청자의 거주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제한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 등에서 좀 더 자세한 검토와 근거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 N73(캐나다를 떠나는 사람)에 포함되는 거주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①
신원확인정보, ②캐나다 외의 정보, ③일반정보, ④캐나다를 떠나는 이유, ⑤거주

관련성, ⑥고용, ⑦거주관련 진술, ⑧캐나다와의 관련성, ⑨의도, ⑩캐나다 재방문, 

⑪다른 나라와의 관련성, ⑫입증, ⑬앞서 기재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여 서술하는 

추가서술로 이루어져 있음

○ 신원확인을 위하여 판정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 과세연도, 캐나다 외의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시민권, 캐나다를 

떠나 거주하는 지역 및 국가, 출국일, 결혼여부, 생일을 기재하도록 함

○ 캐나다 외의 정보로는 캐나다 외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재하도

록 함

○ ‘일반정보’에서는 관련 내용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년 중 어느 정도 기간을 

캐나다에서 살았고, 해당 연도에 캐나다에 다시 입국할 것인지, 캐나다를 떠나는 

목적이 연구·쇼핑·일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기간이 

대부분인지 일시적인지를 파악하고 있음

○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거주관련성’에서는 동거가족의 상태로서 동거가족이 캐나다에 남는지, 동반하여 

출국하는지, 캐나다에서 어떤 납세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사

람이 캐나다를 떠나기 전과 해당 연도의 직전연도에 어떤 납세자의 지위를 가졌

는지, 군인 등 간주 거주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동거가족의 연령, 부양가

족이 된 이유, 부양가족의 전 세계 소득을 파악함

○ 고용은 간주 거주자가 되는 직업 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고용계약에 캐나다에 

돌아와서 근무할 조건이 있는지, 캐나다로 돌아오는 날이 예정되어 있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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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날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에 직업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며 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거주관련 진술내용으로 조세조약에서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 타방체약국에서 판정대상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조약이 체

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국가에서 

납세자를 거주자로 판정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을 요청할 가능성을 포함

하고 있음

○ 캐나다와의 관련성에서는 배우자의 신원확인 등 26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실에 표시하도록 함

－배우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현재 주소, 시민권, 사회보험번호, 이름, 

배우자가 캐나다에 머무르는 이유

－캐나다에 부양가족이나 자녀를 남겨두는 경우 이들의 이름, 나이, 시민권, 등록

된 학교의 주소와 이름, 현재의 주소

－캐나다 사람에 대한 부양·지원(support)의 지속성

－거주시설의 임차 시 임차계약의 지속성

－거주시설의 소유 시 거주시설의 상태로 비워두는지, 관련자에게 임대하는지,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임대하는지, 서면계약을 가지고 임대하는지, 정상가격으

로 임대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

－캐나다에 대부분의 물건을 남겨두었는지 여부

－애완견, 옷 등 개인적 소유물을 캐나다에 두었는지 여부

－캐나다의 운전면허 등을 보유하는지 여부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가지는지 여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보장된 직업이 있는지 여부

－캐나다 외에 있을 때 캐나다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는지 여부 

－캐나다를 떠난 후 3개월 이상을 캐나다 지역 의료보험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의 사회적, 오락적, 혹은 종교적인 조직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캐나다 은행계좌 보유여부 및 보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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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성에 근거한 조합이나 전문단체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캐나다의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유지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에 투자한 내용

－캐나다에 계절적인 거주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가질 것인지 여부

－캐나다 주소를 가진 개인 문구용품이나 명함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이 때 사

용되는 주소

－캐나다에 메일주소, 우편번호 혹은 안전금고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 주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보험이나 생명보험

에 대한 납부를 할 것인지 여부

－캐나다에서의 보증계약이나 파트너십·사업관계에 있어 책임을 가질 것인지 

여부

－시민권을 유지하거나 캐나다에서 일시적인 취업허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시민권의 만기일, 가진 비자의 종류

－기타 캐나다와 가지는 관련성

○ 의도(intention)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올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경력(career)을 목표로 하는지 기재하도록 함

－캐나다에 거주하는 목적을 취업, 스포츠, 교육, 기타로 나누어 기재

○ 캐나다에의 재방문 의사와 방문의 빈도를 표시하도록 함

○ 다른 나라와의 관련성에서는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동거가족의 상황 등을 표시하

도록 함

－배우자가 캐나다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배우자의 이

름, 시민권, 배우자의 현재 주소, 배우자의 출국일, 캐나다 외에 살 것으로 예상

되는 배우자의 체류기간 

－캐나다에 머무르지 않는 자녀나 부양가족이라면, 그들의 이름, 나이, 시민권, 현

재의 주소, 그들이 등록된 학교의 이름, 주소

－나중에 따라가는 자녀와 부양가족이라면, 당시의 출국일과 캐나다 외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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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기부단체를 통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있다면, 후원의 금전적인 사

항과 그들의 현재 주소와 이름

－다른 나라의 주거시설을 기재하고 그 시설의 주소, 면적, 종류, 자가소유인지, 

임대했다면 임대시기 및 기간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물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 발행

되었고 만기일이 언제인지, 언제 갱신될 것인지

－외국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 언제 만료되고 갱신될 것인지

－캐나다 외 국가에 가입된 보험의 범위와 보험자의 이름, 보장되는 범위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전문적·사회적·오락적인 조직의 회원인지 여부

－캐나다 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의 내용과 그 이유

－외국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같은, 다른 소비관련성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전화서비스의 주소

－다른 국가에서의 개인 사무용품과 명함 등의 주소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안전금고, 우편박스의 주소

－다른 국가에 관계되어 있는 보증계약, 파트너십, 사업관계에서의 책임 등

－올해 방문했던 캐나다 외의 국가, 보냈던 기간, 방문 이유, 방문했던 각 나라에 

대한 출국일

○ 입증에서는 거주자 판정을 받는 개인이 사실만을 서술했음을 입증한다는 사인

을 함

□ N74(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거주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①
신원확인정보, ②거주기간, ③일반정보, ④캐나다 외에서 살았던 이유, ⑤이전의 

납세자 지위, ⑥거주관련 진술, ⑦캐나다와의 관련성, ⑧캐나다에 머무르는 이유, 

⑨다른 나라와의 관련성, ⑩입증, ⑪앞서 기재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여 서술하는 

추가서술로 이루어져 있음

○ 신원확인을 위하여 판정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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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SIN), 과세연도, 캐나다 외의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시민권,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역 및 국가, 입국일, 결혼여부, 생일을 기재하도록 함

○ ‘거주기간’에는 캐나다에 어느 정도 체류할 것인지, 언제 캐나다를 떠날 것인지, 영

구적으로 살기 위해 캐나다에 온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 ‘일반정보’에서는 N73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함

○ ‘캐나다 외에서 살았던 이유’에서는 간주 거주자가 되는 직업 등을 가지는지를 확

인함

○ ‘이전의 납세자 지위’에서는 이전 연도에 캐나다의 거주자였는지, 캐나다 외에서 

사는 동안 캐나다와 거주관련성을 유지했는지 등을 기재함

○ ‘캐나다와의 관련성’에서는 N73과 유사하지만 좀 더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

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함

－거주장소의 형태, 소유여부, 고용주가 거주장소를 제공하는지 여부

－캐나다에 개인적 소유물, 캐나다에 등록된 자동차, 캐나다 운전면허, 캐나다 여

권, 캐나다 은행계좌, 캐나다에 투자한 투자자산, 캐나다 신용카드, 캐나다 부동

산, 캐나다를 범위로 하는 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

－캐나다의 사회·오락·종교적인 조직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캐나다에 보증계약이나 파트너십, 사업관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캐나다와 가지는 기타의 관련성

○ ‘의도(intention)’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목적을 취업, 스포츠, 교육, 기타로 나

누어 기재하도록 함

○ ‘다른 나라와의 관련성’에서는 고용계약 및 동거가족의 상황 등을 표시하도록 함

－고용계약에서 다른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

－다른 나라로 돌아갈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

－그 외에는 N73의 다른 나라와의 관련성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

○ 입증에서는 거주자 판정을 받는 개인이 사실만을 서술했음을 입증한다는 사인

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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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 검토

□ 캐나다는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할 때 사실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판례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

1) 사례 1: Thompson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S.C.R. 209. 1946

□ 사실관계:

① 원고인 Thompson은 캐나다의 시민(citizen)이었으나, 은퇴 후에는 캐나다에서 거

의 머물지 않았고 주거시설도 캐나다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

② 이후 원고의 아내가 가족,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여 캐나다에서 여

름을 보내기 시작했고 1935년에는 캐나다(뉴블룬스윅)에 주거시설을 건축하였음

③ 원고가 183일 이상을 거주한 해는 없었기 때문에 체류규정만으로는 캐나다의 거

주자가 아니었음

④ 원고는 거주자 판정의 해당 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주요 주소인 미국(북캐롤리

나의 파인허스트)에서 보냈고 한두 달은 미국(플로리다의 벨에어)에서 보냈으며, 

캐나다(뉴블룬스윅)에서 세 달 정도를 보냈음

⑤ 캐나다의 주거시설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는 비워 두었음

⑥ 원고는 캐나다(뉴블룬스윅), 미국(파인허스트), 미국(벨에어)의 세 장소에서 골프

를 함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원고의 상황이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한 사례였음

□ 캐나다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거주자가 되는 183일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에 영구적 거주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의 거주자로 판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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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Norman Gaudreau v. The Queen, FCA 388. 2005 

□ 사실관계:

① 원고인 Gaudreau는 캐나다의 시민(citizen)이었고, 1996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

지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회사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음

② 이 기간에 원고의 부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캐나다(Ontario)의 주거시설을 유

지했고 임대하지는 않았음

③ 이집트의 주거시설은 일년 단위로 임차하는 아파트였고, 캐나다(Ontario)의 주거

시설에는 성인인 자녀가 살고 있었음

④ 원고는 캐나다의 은행계좌를 유지하였음

⑤ 원고는 이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캐나다를 방문하였고, 이집트에서의 일이 마무

리되면 캐나다에서 은퇴할 예정임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이집트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원고가 캐나다의 거주자인지 

여부였음

□ 캐나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이집트에서 채용되고 근무를 하였지만, 이집트에 있었

던 4년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캐나다의 일반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였다

고 판정하였음

○ 원고와 그의 부인이 캐나다에 일시적인 주거시설만을 남겨두었지만, 이러한 주거

시설을 남겨두었다는 사실로 보아 캐나다와의 관련성(ties with Canada)이 단절된 

것은 아님

○ 물리적으로 캐나다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캐나다와 밀접한 사회적·경제적 관

련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될 수 있음

○ 캐나다로 돌아올 예정이므로,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을 “ordinarily residence”에 포

함하여 판정한 것임

○ ‘resident’는 육신의 거주지가 아닌 어떤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구적

인 거주지(permanent residence)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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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거주자를 판정하는 초점이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육체적

으로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기간의 충성(allegiance)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결과를 보여줌 

－시민권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39)

3. 일본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의무

□ 일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납세자를 구분하고, 거주자는 비영주자 외의 거주

자와 비영주자로 구분함40)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임41)

○ 비영주자는 거주자 중에서 일본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과거 10년 동안 일본

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말함42)

－비영주자는 일본에 영주할 의사가 없지만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어 거

주자로 분류된 경우로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와는 구분됨

○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을 말함43)

□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납세의무도 달라짐

○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함44) 

38) Edward A. Zelinsky(2010), p. 78

39) Edward A. Zelinsky(2010), p. 79

40) 일본 ｢소득세법｣ §5①,②, §7①

41) 일본 ｢소득세법｣ §2①,③

42) 일본 ｢소득세법｣ §2①

43) 일본 ｢소득세법｣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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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중 일본에서 지불되거나 일본으로 송

금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45)

－일본에서 비영주자제도를 두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예정

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일본에 오기 전에 보유했던 자산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에 대하여 무리하게 과세하지 않더라도 과세상의 폐해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임46)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제한 납

세의무자’라고 함47)

□ 비영주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과세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정의

를 개정하였음

○ 개정 전에는 비영주자의 요건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지와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지로 판단하였으나, 국적요건을 추가하고 기간 요건도 좀 더 상세히 규정함

－ 2006년 개정 시에 국적요건을 추가하였고, 5년 이하도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 

중 5년 이하로 요건이 바뀌었음48)

－일본국적으로 외자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국외에서 수년간 근무 후에 일본기업

으로 전직한 후 일본의 자택에서 통근하는 경우에도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하

여 비영주자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었음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의 일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자가 비영주자로 신고하고 일

본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기 전에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음연도에 다

시 일본으로 돌아와 새롭게 비영주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음

○ 개정이유에 보면, 개정 전 과세방법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개정한다

고 밝힘

44) 일본 ｢소득세법｣ §5①, §7①

45) 일본 ｢소득세법｣ §7①

46) 川田 剛, 國際課稅の基礎知識, 稅務經理協會, 2004. 4, p. 15

47) 일본 ｢소득세법｣ §7①

48) 비영주자에 대한 요건 외에도 2000년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국적조항을 추가하여 무제한 납
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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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자금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져서 주소

의 유무 및 정도(程度), 재산의 소재에서 과세관할권의 기초가 되는 사람(人)과

의 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짐

－이에 따라 주소, 재산의 유무 등에 의한 전통적인 과세방법은 과세공평성을 저

해할 수 있음

나. 거주자 판정기준

□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양쪽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음 

○ 조세조약상 어떤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거주자를 결

정하기 위한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양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49)

○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면, 조세조약에서는 일본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을 포함하는 거주자의 판정방법을 정하고 

있음50)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조약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적 장소’, ‘상용(常用)의 주거’ 및 ‘국적’을 기준으로 거주

자를 판정하되, 순차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함

－미·일 조세조약처럼 국적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조약도 있고, 양 과

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르는 경우도 있음

○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보면, 외국의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일본에서도 거주자로 판정되어 이중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을 받게 됨51)

49) 川田 剛(2004), p. 16

50) 국세청 해석사례 No.2875　居住者と非居住者の区分 (平成23年6月30日現在法令等) 

51) 국세청 해석사례 No.2012　複数の滞在地がある人の場合 (平成22年4月1日現在法令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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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달,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은 제2조(정의)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영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3

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서 공무원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3조(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하는 공무원에서 제외

하는 자)에서 ｢소득세법｣ 제3조의 예외규정을 두었고, 제14조와 제15조에서 국내

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및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둠

－제14조(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고, 제15조(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주소를 두

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소득세법 통달｣은 6개로 주소의 의미 및 기간계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2-2(주소의 의의)에서 주소의 의미를 제시함

－ 2-3(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비영주자 등의 구분)에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자나 비영주자가 되는 시기를 제시함

－ 2-4(거주기간계산의 기산일)에서 거주자를 판정할 때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에서 ‘1년 이상’의 기산일을 제시함

－ 2-4(과거 10년 이내의 계산)에서 비영주자를 판정할 때 ‘과거 10년 이내’를 계산

하는 방법을 제시함

－ 2-4(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

시함

1) 주소의 의미

□ 일본에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본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이므로 주소의 개념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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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 개념 없이 거주자가 되고 거소를 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됨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상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예외에 대

한 예외를 두고 있음52)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현재 국외에서 거주하고 다른 곳에 영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자는 제외함

□ 따라서 주소 및 거소의 개념이 중요한데, 소득세법에서는 ‘주소’ 및 ‘거소’를 정의하지

는 않고, 통달 및 판례에서 그 내용을 제시함

○ 주소의 의미는 민법 제21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소득세법｣상의 “주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는 다른 법인 민법의 개념을 차용함

－ ｢민법｣ 제21조에서 주소는 “개인생활의 본거”를 말하는데, 이 때 “어디가 생활

의 본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 “정주의 의사(定住의 意思)”와 “객관

적 사실”로 결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53)

－그러나 “정주의 의사”에 따르게 되면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과세결과가 변화되

어 과세의 안정성, 객관성의 확보라는 문제가 남게 되어 세법상 “주소”는 “객관

주의”에 따름54)

○ 통달에 의하면 주소는 ‘각 개인의 생활의 본거’이고 생활의 본거가 되는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음55)

－ ‘주소’는 생활의 중심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체류지가 2개국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직무내용이나 

계약 등에 기초한 ‘주소의 추정’을 행함56)

52) 일본 ｢소득세법｣ §3①

53) 稅經通信 2006. 10, p. 167

54) 일본 ｢소득세법 통달｣ 2-1

55) 일본 ｢소득세법 통달｣ 2-1

56) 국세청 해석사례 No. 2875　居住者と非居住者の区分 (平成23年6月30日現在法令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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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주소는 개인의 생활의 본거, 즉 그 자의 사회생활상

의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거점이 되는 곳임57)

－선원의 경우는 배우자, 기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거주하거나 또는 그 자가 

근무 외의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체류하는 곳이 주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체류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3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

우에도 일본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음

－ 1년 동안 거주지를 여러 국가에 걸쳐 여기저기로 이동한 ‘계속적 여행자

(Perpetual Traveler, Permanent Traveler)’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생활의 본거가 

일본에 있다면, 일본 거주자가 될 수 있음 

○ 거소는 ‘생활의 본거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 

□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정방법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

에서 정한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일본 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와 일

본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음58)

○ 추정이기 때문에 간주와는 차이가 있어서 개인의 개별적 사정을 입증하면 거주자

여부를 달리 판정할 수 있음

□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본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

로 추정함59)

○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일본국적을 가지고 일본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있거나 직

업이나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으로 추측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57) 동경고판 소화 59년 9월 25일 월보 31권, 오사카고판 소화 61년 9월 25일 월보 33권 5호 1297쪽 

58) 稅經通信 2007. 1, p. 182

59)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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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일본 내에 가지지 않

은 것으로 추정함60) 

○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국적이 있거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외국에 영주하는 허가를 받은 자로

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일본 내에 없거나, 직업이나 자산의 유

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 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추

측할만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일본 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친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들도 일본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61)

2) 기간의 계산

□ 거주기간은 거소를 가진 거주자와 비영주자를 구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됨62)

○ 납세자가 주소가 아닌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1년’이 중

요함

○ 또한 거주자 중 영주자와 비영주자를 구별함에 있어서도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 

중 5년 이하의 기간이 중요함

○ 입국한 날은 1년의 기간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 됨

○ 과거 10년을 판단할 때는 판정하는 날의 전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거주기간을 누적할 때 연수, 월수, 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하고 

12개월을 1년으로 함 

○ 일수의 계산에서 거주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일시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기간도 국내에 거처를 가진 것으로 봄

60)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15

61)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15②

62) 일본 ｢소득세법 통달｣ 2-2, 2-4의2, 2-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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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를 가진 날이며,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거주자가 됨63) 

○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가진 날임

○ 입국 후에도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다음날부터 

거주자가 됨

○ 비영주자가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다. 사례 검토

1) 사례 1: 조세불복심판소 昭和58年12月13日 裁決, 裁決事例集 No.26-25頁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외국에 주소를 등록하였지만, 해당 국가의 체류일수는 연간 10일 정도에 

불과함

② 원고는 일본 내에서 대표이사라는 직무에 종사하며, 외국을 거점으로 시장조사, 

계약의 확보 등을 위해 세계 각지에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함

③ 일본 내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일본에 소유한 건물에 배우자와 자녀를 거주

시킴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외국에 주소를 등록한 원고가 일본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원고가 외국에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자이지만 생활의 근거

가 국내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국

내에 생활의 본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하고, 생활의 본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석함

63) 일본 ｢소득세법 통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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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본거’는 주소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자산보유 상황, 동거가족의 상태, 직

업, 주소를 등록한 장소에서의 체제일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2) 사례 2: 조세불복심판소 昭和62年1月14日 裁決, 裁決事例集 No. 33-49頁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

② 일본 내에 토지, 가옥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본 내 주택에서 영구적인 거주

③ 원고는 기업의 총수(總帥)로서 일본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④ 일본의 본점소재지 외의 장소에 대한 근무를 출장으로 취급하여 출장비용으로 회

계 처리를 하였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시행령의 주소추정 규정이 주소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만 적

용하는 규정인지를 해석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원고는 주소의 추정 규정에 의할 것도 없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3) 사례 3: 조세불복심판소 平成18年5月29日 裁決, 裁決事例集 No.71 -97頁

□ 사실관계:

① 원고는 F국 기타 제 외국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내국법인 관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의 지위에 있고, F국을 거점으로 상당기간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음

② 그러나, 원고는 일본에서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 거주할 필요가 있음

③ F국 체제 중에는 F국의 맨션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에도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고, 

일본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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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외체류 기간은 2001년 194일, 2002년 122일이며, 이 중 F국에 체제한 일수는 2001

년 92일, 2002년 71일이고, 일본체류 기간은 2001년은 171일, 2002년은 247일임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2001년과 2002년에 원고가 일본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직업 및 체류일수, 자산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일본 거주자로 판정함

○ 청구인이 생활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는 F국의 체류일수가 일본의 체제일수보다 훨

씬 적음

○ 상대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직업 또는 사생활상의 필요성이 우위에 있다고 인

정됨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를 가짐

○ 청구인이 일본에 자택 및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편, F국에는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지 않는 점이 인정됨

4) 사례 4: 조세불복심판소 平成20年6月5日 裁決, 裁決事例集 No.75- 155頁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외국법인이 운항하는 원양참치어선에 1년을 초과하여 탑승한 승무원임

②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근무 외의 기간 중 통상 체류하는 장소는 모두 일

본임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원고가 1년 이상 통상 외국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

업을 가진 경우로 일본의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승선하는 해당 선박은 단순한 근무 장소에 지나지 않고 생

활의 본거지는 원고의 배우자 및 그 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장

소 혹은 그 사람이 근무 외의 기간 중 통상 체류하는 곳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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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 거주자로 판정함

5) 사례 5: 조세불복심판소 平成21年9月10日 裁決, 裁決事例集 No.78-63頁

□ 사실관계:

① 원고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6년 6월 8일의 기간에 일본에 체류한 것은 1개월

에 1회 정도의 빈도로, 주로 주말을 포함하여 월 1일에서 5일 정도에 불과함

② 배우자가 대상 기간에 직장에서 일본 내 P시에 있는 사택으로 가옥을 임차함

③ 일본에 있는 주택에는 생활용 동산이 없었음

④ 원고는 현금 및 은행 계좌의 예금을 제외하고 일본 내에 자산을 보유하지 않음

⑤ 원고의 업무는 컨설팅으로, 이 업무는 국외에 소재하는 사무소 내에서 상근으로 

하였고, 계약기간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보냈음

⑥ 배우자는 일본의 근무처를 휴업하고 일정기간 원고 및 자식들과 함께 국외에 체

류하였고, 배우자의 국외 체류는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함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보수를 받은 기간에 일본의 

비거주자였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동거 가족이 일본 내에서 임차한 사택을 일본 

내 주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원고가 해외에 유학하면서 보수를 얻은 기간에는 청구인이 

일본에 생활의 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배우자가 일본 내의 쟁점 가옥을 임대하고 거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생활의 본

거가 일본 내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청구인은 일본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처가 휴업 중임에도 

쟁점 가옥을 대여받았고 거주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처가 종업원으로서 선택하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선택

과 판단이 상기 기간에 있어서 청구인의 생활의 본거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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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6: 조세불복심판소 平成21年10月6日 裁決, 裁決事例集 No.78-87頁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A국에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일본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음

②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에 거주하여 일본 거주자가 되었음

③ 거주자 중 비영주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지 판단해야 함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비영주자의 판정에서 과거에 외교관으로서 일본에서 파견된 

기간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조세불복심판소는 원고가 근무 기간 중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

다고 하여 원고를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라고 판정함

○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소득세 기본통칙 9-11의 규정은 국제 관

례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를 배제한다는 취지이지 외교관을 일본의 거주자가 아니

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

○ 빈 조약 제34조 및 일○조세조약 제○조는, 외교관에게 해당 파견국 내에 원천이 

있는 개인적 소득 등에 대한 특정 조세·부과금을 제외한 파견국에 대한 전체의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고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외교관을 해당 파견국에 대

한 거주자로서 다루지 않을 것까지를 정한 것은 아님

7) 사례 7: 神戸地方裁判所 平成13(行ウ)9. 平成14年10月07日付 判決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일본 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가재도구 전부를 남겨둔 채로 미국에 가

서 미국 체류 중에도 일본행 항공권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국 내에 주소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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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본 국적을 유지함

③ 일본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원고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수입을 얻었으며 임대사

업을 위한 사무소도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의 주체를 유한회사로 판단하

고 있음

④ 원고는 일본 내의 유한회사들로부터 급여수입을 얻음

⑤ 납세자가 미국에서 가족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정월이나 골든위크 기간만 일

본에서 돌아옴

⑥ 일본 내 체류일수는 1996년은 29일, 1997년은 36일, 1998년은 14일 정도임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일본 내의 사무실을 고정사

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임

□ 일본 지방재판소는 원고가 일본 내에 부동산임대시설이 있고, 임대를 위한 사무실 등

을 두었지만,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임대를 위한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급여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포함하는 다른 소득과의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음

○ 실제 해당 개인의 생활의 본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결정할 때는 객관적 사실 

즉, 주거,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의 유무, 자산의 소

재 등에 기초하여 판정해야 함

○ 원고는 해당 연도의 대부분을 가족과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연말연시, 골든 위크나 

여름휴가에 일본에 귀국해서 다시 출국할 때까지 납세자 소유 가옥이나 납세자의 

본가에서 체류했음

○ 원고가 미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논쟁이 되지 않지 않고, 일본에 소

유하고 있는 가옥에서 체류한 것은 귀성목적 등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

○ 납세자의 아버지인 A는 1996년 및 1997년에 일본 국내에 1년의 반 정도는 체류했

다고 인정되지만, 이것은 원고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서 보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소가 있다고 주장되는 장소에서 

체류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이상 원고가 생계를 A와 같이 할 가능성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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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류기간 등의 증거를 뒤집는 것은 아님

○ 종합소득을 통한 손익통산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

가 있으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설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본의 거주자와 동일시할 정도로 해당 장소에서 실질

적인 사업이 행해져서 해당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일본국내의 의존도

가 높은 소득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납세자가 본건 사무실에서 행한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는 부동산업자로부

터 고객의 알선을 받고 하는 계약관리 등의 간단한 업무이고, 집세는 자동입금을 

하였고 직접 수금을 한 것은 아닌 사실이 있었음

○ 납세자의 일본 체제일수가 지극히 짧았고 그 목적도 본가에 귀성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일시 귀국을 했는데, 그 체류기간 중에 사무실에서 노무를 제공했고 사무

실에서 임대사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

하지 않음

8) 사례 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行ウ)651等. 平成22年02月12日付 判決

□ 사실관계:

① 원고인 외국인 선원은 참치원양어선의 선원으로 1년 이상 기간을 선박에서 거주

할 것이 예정된 직업에 종사함

② 해당 선박은 일본 국적의 선박으로 외국인 선원은 실제로도 대부분의 생활에 필

요한 설비가 전부 존재하는 선박에서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생활을 하고 있음

③ 사회생활상의 제문제는 가족이나 제3자와 교신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음

④ 외국인선원은 외국인으로 국외에서만 해당 선박에 승·하선하였고 일본에 상륙

하지 아니하였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원양어선의 외국국적 승무원이 일본의 거주자인가를 판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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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재판소는 선박은 근무장소일 뿐이고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류한 장소는 일

본 외의 지역이므로 원고는 일본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음

○ 어떤 장소가 그 자의 주소인가 아닌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해당 장소가 객관

적으로 생활의 본거가 되는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데, 선박은 

사회통념상 주소가 될 수 없고, 승무원이 선박에서 정주로서 사회생활의 제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님

○ ‘거소’는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만 토지와의 밀착도가 생활

의 본거라고 이를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양어선과 같이 그 곳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승무원에게 선박은 

근무장소에 불과하고 거소가 되지는 못함

○ 원고는 외국국적의 사람들로 모두 국외에서 승·하선을 하며, 일본에 상륙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들 승무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가족의 거주지나 승무원이 

선박에서 근무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류하는 생활의 장소는 국외에 있고 

국내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다소의 기간이라도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소 또한 국내에 없음

4. 호주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의무

□ 호주의 납세자는 거주자와 일시적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됨

○ 일반적인 거주지 개념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간에 다른 국가로 이

주한 경우에 호주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 거주자(temporary 

resident)가 됨64)

○ ｢이민법(Migration Act 1958)｣상 호주 단기 비자(Australian temporary visa)를 소

유한 개인으로 그와 그의 배우자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상의 

64)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x?doc=/content/76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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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목적상 일시적 거주자가 됨65)

□ 호주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인지 여부와 소득의 원천지에 따라 달라짐

○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지에 불문하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전 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호주에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2006년 7월 1일부터, 일시적 거주자는 호주에서의 거주기간 동안에 발생한 호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와 동등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66)

－다만, 보수와 임금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함

[그림 Ⅲ-1] 호주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65) 사회보장법 1991의 거주자는 호주 영주권, 시민권 소유자 등을 일컬음

66)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content/5772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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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자 판정기준

□ 호주의 과세목적상 거주자는 통상 호주 내에 사실상의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 

또는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내는 근로자를 의미함67)

○ 세법상 거주자는 호주 ｢이민법｣상의 거주자와는 상당히 다르며, 호주 내에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해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과세 목적상 거의 대부분 거주자

가 됨

□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과세목적상 거주자(resident or resident of 

Australia)로 간주(regard)함68)

○ 항상 호주에 살고 있는 자

－호주에 살고 있는 자는 호주에 주소(domicile)가 있고 해외에 영구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있다고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자로, 거주자

로 간주함

－과세당국이 해외에 통상의 주소가 있거나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하

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호주에서 183

일 이상 체류한 자는 거주자임

○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90 및 Superannuation Act 1976)｣을 적용받는 

자 또는 피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및 16세 미만의 자녀

○ 호주에 영주 입국한 사람

－영주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자는 호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거주자가 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지만,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됨

67)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employer)에게 종업원의 근로형태, 연령 등에 따라 급여액의 일
정비율(최소 9%) 만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분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
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함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24302.htm>

68)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ITAA3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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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호주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예정이면 거주자로 분류됨

□ 학생비자 소지자와 사업비자나 457비자(457 temporary business sponsorship visas)

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

한 납세의무를 짐69) 

상황 일반적 판정 결과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해 있으며, 그곳에 영구 거처(permanent 
home)가 없는 자

거주자

호주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유학생 거주자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
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호주의 지역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거주자

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여행과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기 위해 6개월 이상 방문한 자

거주자 아님

호주에 휴가나 방문을 위해 6개월 이하 체류한 자 거주자 아님

호주로 영구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한 자 거주자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자 출국일부터 거주자가 아님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상의 단기비자를 소유한 자와 그 배
우자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상의 ‘거주자’가 아
닌 경우

일시적 거주자로 간주

<표 Ⅲ-1> 호주의 일반적인 거주자 판정 사례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 일반적인 의미로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다음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

면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됨

○ 거주 테스트(residence according to ordinary concepts)

○ 주소 테스트(the domicile and permanent place of abode test)

○ 183일 테스트(the 183 day test)

69) 임시 취업 비자로 고용주가 고용인의 취업을 통해 후원하는 형태로 고용인이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임. 고용인은 호주 내에서 합법적 사업장을 가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정 고용기간
을 이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최소 1일부터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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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테스트(the superannuation test)

□ 네 가지 테스트 중 거주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며, 거주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에는 다

른 3가지 법정 테스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

○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가지 법정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과

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됨

판정 기준 구체적 내용

거주
거주 테스트(주요 테스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주지를 고려하여 판정함(거주 테스트를 충족할 때에는 다른 3가지 거주자 
판정 테스트를 적용할 필요 없음)

주소
3가지 법정 테스트—거주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3가지 법정 테스트 중 하
나의 테스트를 만족하면 호주의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

183일

퇴직연금

<표 Ⅲ-2> 과세목적상 호주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1) 거주 테스트

□ 호주의 거주 테스트는 통상적인 의미로 납세자가 호주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 판정하는 것임

○ 호주는 ｢소득세법｣상 ‘거주’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과 국세청은 

‘거주’의 일반적 의미를 근거로 소득세 목적상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

○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거주의 개념을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를 빌려 “장기적

으로 영주하거나(dwell permanently) 또는 상당기간(considerable time) 동안 정

착하거나 통상의 거처(usual abode) 또는 특정 장소(particular place)에 살면서”로 

원용하고 있음

○ 호주의 과세당국은 이민, 유학, 교육 및 훈련, 여행, 근로계약 등의 사유로 입국한 

개인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거주 테스트를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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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정함

가) 호주에서의 행위

□ 거주 테스트에서는 납세자가 호주에서 행한 행위와 물리적 체류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납세자의 행위의 특성으로는 호주 체류 목적 또는 의도, 가족과 사업 및 고용 관

계, 자산의 상태와 위치, 사회 및 생활 관계 등이 있으며, 거주테스트에서는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함

□ 호주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개인의 체류 목적, 의도 또는 이유에 따라 달라짐

○ 체류의 다양한 이유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진술한 체류 의도와 달리 납세자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호주 

체류 목적을 해석하여 거주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로 또는 교육과 같은 체류 목적은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됨

－다만, 의도가 단순한 여행이나 임시직으로의 고용인 경우는 호주 체류 목적으

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호주 국세청이 거주테스트의 예로 제시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A는 호주 체류 의도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은행 계좌 소유, 부동산의 12

개월 임대 등의 삶의 환경 등을 살펴보면, 호주에 계속 체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보아 과세당국이 A를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함

－ B는 앞으로 10년간 호주에 체류할 의도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비자는 6

개월짜리 방문비자이므로 과세당국은 일시적인 단기 체류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함

□ 거주테스트 기준 중 납세자 가족의 호주 체류 여부는 거주자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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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가족이 호주에 체류하고 있다고 항상 거주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가족이 납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자로 결정될 수 있음

□ 거주테스트 기준 중 ‘근로계약’에서는 상당기간 근로계약 상태로 호주에 거주하면 과

세목적상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 여행객이나 휴가차 방문하면 거주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에 있는 회사와의 고용 계약과 호주에서 출국 후 외국에 있는 회사와의 고용 

재개 의사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거주테스트 기준 중 ‘자산의 상태와 위치’에서는, 호주에 소유하거나 구입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이 호주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타 자산 즉, 자동차·은행 계좌 등을 소유한 

경우에 과세당국이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고지서 납부, 보험 계약 등도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 외에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납세자의 사회 및 생활 관계가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 및 생활 관계 지표로는 스포츠, 기타 커뮤니티 클럽 가입, 자녀의 학교 등록, 

우편물, 주택임대 등이 있음

나) 호주에서의 물리적 체류 기간(Period of physical presence in Australia)

□ 호주의 체류기간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대부분의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6개월 미만으로 호주를 방문한 경우에는 거

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호주에서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함

○ 호주에서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한 과세기간에 국한되어 판정하

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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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호주에 입국한 자가 10월 31일까지 호주에 체류할 의도가 있다면, 그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70)

－이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3개월만 호주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입

국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됨

□ 호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주라는 행위의 표시를 수반하여야 함

○ 그 표시는 연속성의 정도, 일상생활 또는 습관적인 행위를 의미함

○ 과세당국은 거주와 일치하는 행위의 결정 시 그 상당기간의 정도를 6개월로 간

주함

○ 6개월의 기간 개념을 충족하더라도 행위 등의 복합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거주자 

판정을 함

2) 주소 테스트

□ 주소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적용함

○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로 상당기간 동안 해외에 근로의 목적으로 출국한 호주 거주자

○ 호주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재 시 

○ 해외에 주소의 형태를 갖추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정황을 가진 자

□ 호주의 주소는 법률상 3가지가 있으며 과세목적상 주소 테스트에서도 이를 원용함71)

○ 본적(domicile by origin)은 법률상 출생 시 당연히 부여되는 주소이며 ｢주소법

(Domicile Act 1982)｣에 따른 법률상 주소임

－통상 출생지에 기초하여 법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아버지의 본적지가 주소

가 됨 

70) 호주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임

71) Domicile and the concept of permanent place of abode are addressed in Taxation Ruling IT 
2650, ‘Income tax: residency - permanent place of abode outsid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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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했거나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주소지

가 자녀의 주소가 됨

○ 선택적 주소(domicile by choice)는 거주 의사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법에 의해 추

정될 수 있는 주소임

－성인에 달한 능력자가 종래의 주소에 갈음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주소임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혼은 선택적 주소를 사용할 수 없음

○ 법정 주소(domicile by operation of law)는 법에 의해 부과된 주소로 미성년자의 

주소와 결혼한 여자의 주소를 일컬음

－미성년자의 주소는 부모의 주소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변경되며, 결혼한 여자

의 주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주소를 따름

□ 일반적으로 주소 테스트는 호주에 주소가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소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 요인은 해외에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가 있는지 여부임

○ 해외에 영구 거주지가 있다고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비거주자로 간주함

○ 여러 나라를 이동하거나 한 국가에서 빈번히 이동하여 해외에 고정된 영구 거주

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호주 거주자로 간주함

□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의 ‘permanent’는 ‘일시적인 또는 임시의

(temporary or transitory)’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영구히 머무는 장소를 

일컬음

○ 즉,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금융 거래 등의 관계를 갖고 상주하는 거처를 의미함

○ 계속성을 갖고 실제로 머무르며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는 장소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호주를 잠시 떠나는 자의 경우 다른 선택적 주소를 갖지 않는다면 호주에

서의 주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간주함

○ 호주의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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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을 통해 해외에 거주할 의도로 선택적 주소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야 함

○ 그러나 해외에 새로운 선택적 주소를 가졌다는 증거로서 상당한 기간의 취업비자

만으로는 불충분함

－상당한 기간은 2년 정도를 의미함

□ 호주에 주소(domicile)를 갖고 있는 자라도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해외에 영구 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목적상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함

○ 주소가 호주에 있지 않으면 주소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것이며, 주소가 호주에 

있고 영구 거주지가 호주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은 것임

○ 주소가 호주에 있고, 영구 거주지도 호주에 있다고 과세당국이 인정하면 과세목적

상 거주자가 되는 것임

□ 거주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체류의 의도를 고려함

○ 호주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납세자가 다시 호주로 입

국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면, 호주에 계속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봄

○ 다시 말해 주소는 영구적인 거처(permanent home)가 있는 장소로 일정한 주거를 

두고 살면서 그 곳을 떠나더라도 다시 호주로 돌아올 의도가 있는 장소임

－호주의 주소 개념은 거주사실과 영주의사가 주소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임

□ 호주 국세청이 제시한 주소테스트의 예로 납세자가 해외에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

지 아니하여 호주의 거주자로 판정한 사례임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A는 1년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출국하였음 

－ A는 일본에 있는 동안 중국 등 아시아를 여행하였음

－호주에 있는 A의 주택은 임대하였으며, 부모는 호주에 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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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과세당국은 비록 A가 일본에서 직업을 갖고 일본에 체류하였지만 A의 영구 

거주지가 일본에 있지 않다고 간주하여 거주자로 판정함

3) 183일 테스트

□ 183일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적용함

○ 호주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일상의 거주지(usual place of abode)가 해외

에 있다고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함

－과세기간 동안 호주에서의 물리적인 체류일수를 모두 계산하여 183일을 적

용함

－주소 테스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의 

해외 존재여부를, 183일 테스트는 일상의 거주지의 해외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거주자를 판정함

□ 일상의 거주지란 영구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호주 국세청은 옥스포드 사전의 정

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음

○ 일상의 뜻은 현재의(current), 보통의(ordinary), 습관적인(customary)이라는 의미

가 포함되는 것이며, 거주지란 주거지, 집, 주택 등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일상의 거주지란 한 나라에 습관적·물리적으로 체류하면서 생활하

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음

□ 납세자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절반 이상(183일)을 호주에 체류하였다면 

거주자로 간주됨72)

○ 소득 발생 연도라 함은 과세연도를 의미하며, 호주에서의 체류가 도중에 중단되었

는지 여부를 불문함

○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체류하였는지 또는 간헐적으로 체류하였는지는 중요

하지 않으며, 과세연도 중 절반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됨

7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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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거주지가 국외에 있고 호주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과세당국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183일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음

□ 호주에 체류한 기간 자체가 거주자 판정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님

○ 체류기간 동안 체류자가 거주자와 같은 일상생활을 지속했다면 단기간 체류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 호주 체류목적, 가족, 사업 및 고용 등의 관계, 부동산, 자동차, 주거래 은행계좌 등

의 현황, 사교활동, 자녀 교육 등 일상생활 등의 요인이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는 

것임

□ 호주 국세청이 제시한 183일 테스트의 예로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호주에서의 체류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호주의 거주자를 판정한 사례임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A는 독일에 거주지가 있고(lives in) 호주의 12개월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음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가 종료되면 독일로 돌아가 목수의 일을 계속할 계획임

－ A는 2007년 8월 호주에 입국하였고, 호주 여행 시 5개의 직업을 통해 12개월 중 

7개월 동안 일했으며,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한 곳이 없음

○ 호주 과세당국은 비록 A가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하였지만 

A의 일상의 거주지가 독일에 있다고 간주하여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

정함

4) 퇴직연금 테스트

□ 퇴직연금 테스트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1990년의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90)｣을 적용받는 자와 1976년의 ｢퇴
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76) ｣을 적용받는 피고용인은 거주자로 간주함

○ 퇴직연금 테스트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된 자의 배우자와 16세 미만의 자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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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목적상 호주 거주자로 간주됨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 법의 규정하에 등록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

는 자가 배우자임

□ 퇴직연금 테스트는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등에 근무

하는 공무원이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에 호주 거주자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

어짐

○ 호주는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 직업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거주자로 간주된 자의 배우자, 16세 이하의 자녀도 거

주자에 포함됨

○ 단순히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자가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공무원이어야 거주자로 판

정됨

□ 호주 국세청이 제시한 퇴직연금 테스트의 예는 다음과 같음

○ A는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호주 외교통상부의 공무원으로 3

년간 태국에 파견되어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퇴직연금 테스트에 따라 A는 

과세목적상 거주자임

○ B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친척의 간호를 위하여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호주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테스트에 따라 B는 과세목적상 비

거주자로 판정받았음

－이는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호주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 같음  

5)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함

○ 호주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비거주자가 되는 날로 보며, 호주에 입국하

는 경우에는 입국일을 거주자가 되는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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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이나 입국일을 거주관련성이 종료되거나 시작된 날로 보는 것임

○ 183일 이상 체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과세연도에 대한 해석

이 불명확함(unclear)

－과거 판례(Case 78 11 C TBR)의 경우 과세연도 전체(whole year) 기간 동안 거

주자로 보고 있으나, 최근 판례(Case 519, 85 ATC 225)에서는 호주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거주자로 판단함

다. 사례 검토

□ 호주는 국세청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찾기 어려움

○ 호주 국세청은 구체적 문항을 제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과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taxation ruling을 통한 거주자 

판정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였음73)

1) 사례 1: TR 98/17 중 호주에서의 행위를 통한 거주 테스트 사례

□ 사실관계:

① A는 덴마크에 주소(domicile)를 둔 의사이며, 12개월 동안 호주의 브리즈번 병원

과 근로계약을 맺고 1998년 5월 1일에 호주에 입국하였음

② A는 병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았고, A의 배우자는 학위 때문에 덴마크에 체

류하고 있어서 A와 동행하지 못하고 A만 호주에 체류하였음

③ A는 골프광으로 호주의 지역 골프 클럽에 가입하였고, 호주의 지역 자선단체에서

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배우자가 방학기간에 호주를 방문하여 누사지역에서 

1주일간 휴가를 보냈음

④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후 A는 덴마크로 돌아감

73) TR 98/17



Ⅲ.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73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거주 테스트의 ‘호주에서의 행위’ 항목으로 체류목적과 사회 

및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 것임

○ 또한, 183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처

음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2개월 체류한 1998년 과세연도도 거주자로 판정하

였음

□ 호주 국세청은 A를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하였음

○ A는 1998년과 1999년 과세연도 모두 거주자임

○ 비록 1998년에는 호주에 2개월만 체류하였지만 병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1998

년 과세연도 이후로도 호주에 체류할 의도가 있음

－ A의 주거계약, 일, 사회 및 스포츠 활동 등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함

2) 사례 2: TR 98/17 중 호주에서의 물리적 체류기간을 검토한 거주 테스트 사례

□ 사실관계:

① B는 미혼의 회계사로 부모와 함께 홍콩에 살고 있으며, 호주의 멜버른, 시드니 등

에 살고 있는 홍콩 회사의 고객을 사업상 방문하였음

② B는 1998년 4월 5일에 호주에 입국하였으며 호주의 각 도시에서 3개월간 다양한 

호텔에 머물며 여행도 하였음

③ 호주 체류 3개월 쯤, 홍콩에 있는 B의 고용주가 B에게 9개월 정도 시드니에 더 체

류하도록 요청하였음

④ 7월 초 B는 시드니에 있는 지사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B의 부

모가 그 아파트에 2번 방문하였음

□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거주 테스트의 ‘호주에서의 물리적 체류 기간’ 항목임

○ 1998년 과세연도에 B는 호주에서 일시적이며 간헐적인 체류를 통해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998

년 6월 30일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하였음



74

○ 1998년 7월 초부터 B는 아파트 임대를 통해 숙박이 고정되었으며, 거주와 일치하

는 기간 동안 일을 통한 생활의 연속성 표시가 수반되었다고 보아 1999년 과세연

도에 체류한 기간은 거주자로 판정하였음

□ 호주 국세청은 과세목적상 B를 1998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 1999년 과세연도는 

호주에 B가 체류한 기간만 거주자로 판단함



Ⅳ. 거주자 판정 규정의 국제비교 및 정책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범위

□ 미국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세제를 적용한다는 점

에서 특징이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주자 중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대부분이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그러나 미국은 납세자를 ①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 ② 외국인 비거주자로 구

별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임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외국인 비거주

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거주관련성(resident ties)을 기준으로 거주자로 

판정하는데 이를 넓게 해석한 경우 미국과 같이 시민권자를 거주자에 포함하는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 납세범위와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거주자 중 

일정 기간 이하를 거주한 거주자를 분리하여 납세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과세범위를 일부 축소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되거나 한국

으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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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시민권의 개념을 납세자 구분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시민권을 포함하는 미국의 거주자와의 이중과

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간에 이중거주자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적기준

을 두고 있음

나. 거주자의 판정기준

1) 세법상 거주자 개념

□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소’가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 미국은 ‘시민권과 영주권취득 여부 또는 체류일수’가 핵심적인 기준이 됨

○ ‘주소’라는 기준과 ‘거주’라는 기준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실상의 거

주지를 판정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한 규정으로 판단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간

주 거주자’ 개념을 두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함

○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와 주소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거주자와 비거주

자를 판정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이며, 이러한 자는 거주자가 됨

－이외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도 거주자가 됨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이며 이러한 자는 비거

주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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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는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외국인이 해당 연도

에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거주 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로 보고 있음

○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소득원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주소’를 고려하나, 미국만이 ‘주소’의 개념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캐나다는 일반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음

○ 캐나다는 거주자를 실질적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로 나누고 있으며, 간주 거주자 

중 대표적인 경우는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임

○ 캐나다 법에 거주(resident)에 대한 정의는 없고 국세청 행정문서에 거주자의 판정

에 대한 고려 요소를 서술하고 있음

○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사항, 차기 고려사항, 부수 고려사항

을 구별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사실 판정과 관련해서는 여

전히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체류일수에 따른 간주 거주자 규정을 두고 사실 판정을 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음

□ 일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

고 있음

○ 법에 ‘주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주소의 의미는 통달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규정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나라가 주소의 의미에 대하여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일본은 통달이기는 하지만 주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호주는 실질적인 ‘거주’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거주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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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 퇴

직연금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음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 퇴직연금 테스트 모두 각각의 판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고려함

－특히 183일 테스트의 경우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체류일수만으로 판정하는 개

념은 아님

국가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일본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미국
① 시민권자인 경우
② 영주권 기준
③ 실질적인 거주기준(substantial prensence test)을 만족하는 경우 

캐나다
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주’를 판정함
②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봄 

호주

① 거주 테스트
② 주소 테스트
③ 183일 테스트
④ 퇴직연금 테스트

<표 Ⅳ-1>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2) 거주자판정에 포함된 기간의 의미

□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는 ‘6개월 이상 거주’를 거주자 기준으로 채택하

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1년 이상 거소’를 거주자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 앞서 검토하였던 주요국 외의 세계 각국들의 거주자 판정기준들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설정하

고 있는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74) 

74)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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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에 거주자로 판

정하는 기준이 있음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2010년에 55일 거주하고 2011년에 360일 거주한 경우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이므로 2011년에 거주자가 됨

□ 미국, 캐나다, 호주는 183일을 계산할 때 물리적 체류일수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1년을 계산할 때 일시적 외국 체류를 고려함

○ 물리적 체류일수만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는 해당인이 해당국에 있었는지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정한다는 의미임

○ 일시적 체류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해당인이 해당국에 있지 않았더라도 재외기간

이 일시적 체류에 해당하면 해당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는 의미임

□ 미국은 기간 계산에 있어서 가중평균의 개념을 사용하고, 미국 외의 주요국은 기간에 

대한 판정 시 가중평균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 체류기간 합산 시 연도별 가중치는 당해연도 1, 직전년도 3분의 1, 그 직전전연도 

6분의 1임 

□ 캐나다의 거주를 결정하는 기준 중 체류기준은 183일 이상임

○ 캐나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함

○ 캐나다에 입국한 날처럼 하루 중 일부의 시간만을 캐나다에 있었던 경우에도 1일

로 계산하며, 183일은 1년 중 누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183일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 일본의 거주를 결정하는 기준 중 체류기준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함

페인, 스웨덴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1년 이상 거주’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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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계산할 때의 기준일은 일본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이므로 평균기간이나 몇 년 중 1

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 계속이라는 의미에서 외국 체류기간이라도 일시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함하

여 1년 여부를 판정함

○ 예를 들어 2009년 270일(1월부터 9월), 2010년 90일(10월부터 12월), 2011년 210

일(1월부터 7월)을 일본 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2011년에 누적적으로 1

년 이상의 거소를 가지게 되며, 외국 체류기간(2009년 10월~2010년 9월)이 일시적

이라고 인정되면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지게 되어 일본의 거주자가 됨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거소를 판정할 때, 2010년 입국일부터 2011년 

과세연도에 걸쳐 1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호주의 거주자 판정기준 중 183일 테스트의 체류기준은 183일이라는 체류일수 및 사

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임

○ 호주의 경우에 183일은 당해연도 동안 물리적인 체류 날짜를 모두 계산한 것임

○ 183일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 실질적으로 체류하거나 간헐적으로 체류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체류기간 동안의 의도가 중요한 판정 기준

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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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 개념
일시적 외국 

체류에 대한 고려

미국

실질적인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당연도 체류일수) 
+ (직전연도 체류일수의 3분의 1) + (직전연도 체류일수의 6분
의 1)의 값이 183일을 초과하고, 해당 연도에 최소 31일을 거주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봄

없음

캐나다 당해연도 체류일수로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봄 없음

호주

해당 과세연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
(단순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더라도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아
닐 수 있으며, 183일 이하더라도 거주자일 수 있음. 즉, 호주 체
류 의도와 일상 생활 등 복합적으로 판정함)

없음

<표 Ⅳ-2>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을 채택한 국가 

국가 거주자 판정기준
일시적 외국 체류에 

대한 고려

한국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봄 있음

일본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봄 있음

<표 Ⅳ-3> ‘1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

3) 거주자 판정을 위한 사실관계 판단 

□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주자 판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함

□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거주자 판정 결정에 있어서 ‘거주’를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판정 기준을 두고 이를 기초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주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

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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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사실판정 기준 중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각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 캐나다는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할 때 첫째,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resident ties)

이 영원히 단절된 증거가 있는가, 둘째, 캐나다에서의 체류가 장기적이고 정기적

인가, 셋째, 캐나다 외의 국가와의 거주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봄

○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resident ties)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째, 거주 장소,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의 상태를 살펴보고, 둘째, 

개인자산의 보유 장소, 사회적·경제적 관련성 등을 검토하며, 셋째, 메일주소, 캐

나다 등록 전화번호 등을 고려함

－구체적인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동호회 등에 가입했는지, 애완동물이 캐나다에 

있는지, 개인적 자산에 해당하는 옷가지나 자동차 등이 캐나다에 있는지, 캐나

다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고려함

○ 또한 판정기준별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거주장소의 경우에 거주장소가 캐나다에 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거주장소가 자가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 임차했다면 

계약갱신 예정일이 언제인지, 자가소유라면 비워두었는지 임대했는지, 임대했

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인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것인지, 공정가격으로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함 

□ 호주는 거주 테스트에서 납세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주라는 행위를 거주

자 판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거주라는 행위의 요소는 체류 목적 및 의도, 가족과 사업 및 고용 관계, 자산의 상

태와 위치, 사회 및 생활 관계 등이 있으며 이를 거주자 결정에 복합적으로 고려함

－예를 들어 호주에서 동호회에 가입했는지 여부, 의료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등

을 고려함

○ 호주에서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해외와의 관련성이 중요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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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이 됨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① 일본 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②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서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추측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다.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위와 같은 거주자 판정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국내 주소나 거주기간 등에 관련 없이 거주

자나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함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공무원 등에 대한 거주자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특례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자의 가족도 거주자에 

포함함

－캐나다의 경우에는 거주자 특례에 포함되는 간주 거주자에 183일 이상 체류자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주자의 가족을 거주자에 포함하게 되면 거주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짐

○ 우리나라는 거주자 판정의 특례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

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거주

자 판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자로 본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의 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도 거주자로 봄

○ 외항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나 근무기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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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에 따라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가 됨

□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에도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군대, 외교관 등 국가 및 주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 캐나다정부의 국제개발보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음75)

○ 이렇게 간주된 거주자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자도 거주

자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 일부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약에 의하여(조세조약을 포함함) 특정 소

득 외에는 소득세 면제로 등록된 사람도 거주자로 간주함

□ 호주는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 직업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

정을 두고 있음

○ 공무원, 외교관 등의 배우자, 16세 이하의 자녀도 거주자에 포함됨

□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공무원 등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간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75) ITA Section 250(1)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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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간주 규정

한국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임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은 거주자임

일본 일본 국적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함

캐나다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군대, 외교관 등 국가 및 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캐나다정부의 국제개발보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은 거주자로 간주함

－간주된 거주자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자도 거주자로 
간주함

－다른 국가와의 협약에 의하여(조세조약을 포함함) 특정 소득 외에는 소득세 면
제로 등록된 자도 거주자로 간주함

호주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자와 그의 배우자, 16세 이하
의 자녀도 거주자로 간주함

<표 Ⅳ-4> 주요국의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간주 규정

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각국의 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소를 가지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1년 이상의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됨

○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183일 기준’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 거주자가 되

는 시기는 국가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캐나다는 해당 과세일의 시작일을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함

－미국은 입국일을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함

－호주는 해당 과세일의 시작일 또는 입국일을 거주자로 판단함(판례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한 다음날이고, 거주자로 되는 시

기는 주소를 둔 날이나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 비거주

자가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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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 캐나다의 경우에 실질적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캐나다에 입국한 날로 보고 있으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단절된 날로 보고 있음

○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이 단절된 날은 ① 해당 자연인이 캐나다를 떠난 날, ② 납

세자의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동거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날, ③ 납세자가 다

른 국가로 이민을 가서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판정함

○ 183일 이상 체류하여 간주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해당 과세

연도의 시작일임

□ 일본의 경우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소를 가지게 된 날이

고,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거소를 가지고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 거주자가 됨

□ 미국에서 영주권 기준을 충족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날은 해당 연도

에 미국에 체류하는 날부터이고, 실질거주기준이 충족되어 거주자가 시작되는 날은 

해당 연도에 미국에 체류하는 날부터임

□ 호주의 경우에는 입국하는 날이 거주자가 되는 날이며, 출국일 다음날이 비거주자가 

되는 날임

2. 정책 시사점

□ 외국에서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거주자 개념을 일의적 또는 획일적으로 규정

하지 않고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평형,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를 규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거주자 개념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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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각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유사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는 매우 다양하여 복수의 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거래 및 국제조세문제가 급증하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거주자 

개념을 보완·발전시키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단편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의 거

주자 개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단 규

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가.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범위

□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구분 및 납세범위에 대하여 일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 규정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규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규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규정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외국인 거주자 중 과세범위가 축소된 거주자에 대하여 규

정함

○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거주자, 비영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7조의 과세소득의 범위규정에 거주자, 비영주자, 비거주

자의 과세소득을 규정함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영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일본에

서 지급하는 소득과 일본으로 송금되는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과

세소득이 됨

□ 외국인 거주자 중 과세범위가 축소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정의 규정에

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구분과 납세범위는 소득세의 틀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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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임

○ 정의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에서 단서로 규정

하여 납세자가 ｢소득세법｣의 틀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됨 

나. 거주자의 판정기준

1) 장기적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의 단순화 검토

□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하여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지 않고, 국적이나 체류일수 등 판정이 손쉬운 기준을 바

탕으로 거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여부 및 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체류일수만으로 간주 거주자를 결정하고 실질적 거주자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자의 판정기준으로 국적이나 체류일수 등 판정이 손쉬운 기

준을 도입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적이나 체류일수 등 판정이 손쉬운 기준만으로 거주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

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사실관계가 고려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을 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중거주 또는 비거

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임

2)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의 기준의 우선 순서 결정

□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제시된 기준 외에도 ｢소득세법 시

행령｣ 제2조 제1항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타의 기준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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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판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직업, 동거가족의 상황, 자산상태를 거

주자 판정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의 상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되, ‘등’을 두어서 주소를 판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도 고

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다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와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개념이 없음

－즉,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가진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많은 사

실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것이 주로 고려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음76)

□ 캐나다와 호주의 예를 참고하여 고려 기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납세자의 불확실

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의 경우에 거주성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캐나다와의 거주관련성

에 대한 우선 고려사항, 차기 고려사항, 부수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함

－부수 고려사항은 거주관련성을 판정할 때 참고로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는 거주성을 판정할 수는 없는 사항들을 말함

○ 호주의 경우에 거주자를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설문을 사용하는데, 질문의 순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음  

3) 외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 우리나라는 거주자를 판정할 때 외국과의 거주관련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고, 외

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음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 동거가족이 

국내에 없는지, 자산상태가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함

76) 과세관청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4) 구체적 사실관계의 제시’에서 자세하게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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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외에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반영하는 규정은 아님

○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판정 기준이 없으면 이중 비거주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어

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와 호주의 예를 참고하여 외국과의 거주관련성을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의 경우에는 거주성을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외국과의 거주관련성이  

있는데 국내 거주관련성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

인하는 수준임

○ 호주의 경우에 주소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해외에 영구거주지가 있

는지이고, 183일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해외에 일상의 거주지가 있

는지임

○ 미국의 경우도 183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도 외국에 납세거주지를 가지

고 있고 미국보다 외국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이 있음

 

4) 기준별 구체적 판정기준 제시

□ 우리나라는 자산상태를 고려한다고 할 때 자산상태 중 어떤 것이 고려대상이 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판례 등을 보면 자산상태는 국내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 등을 보유하

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캐나다의 예를 보면 자산상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주거지, 개인적 자산 등으로 나누

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단순히 캐나다에 주거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정상가격 범위의 임대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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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일 등을 통하여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함

○ 자산도 부동산 등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보다는 애완견, 옷, 자동차 등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기준이 됨

□ 우리나라에서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를 고려한다면 어떤 것을 거주자판정 

시 고려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도 이런 기준에 따

라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5) 추가적인 기준의 보완

□ 우리나라도 법에 제시된 기준 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거주자를 판정할 수

는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움

○ 납세공무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됨

□ 추가적인 기준을 보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적인 기준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 호주와 캐나다의 예를 보면 사실관계를 판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요

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국 내 은행계좌가 있는지, 자국 내에서 가입한 동호회가 있는지, 자국 내에서 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료보험의 자격이 있는지, 자국 내 신문구독지가 있는지, 

개인 문구용품이나 명함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캐나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가 있는지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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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시 체류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정

□ 우리나라 ｢소득세법｣ 정의규정에서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거주기간의 계산규정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77)

○ 그런데, 명백하게 일시적인 체류인지에 대한 판정도 사실판정을 해야 하므로 자의

적 판단이 가능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은 일

시적 체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체류일수만을 고려함

□ “일시적 체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불확

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

□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서 우리나라는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을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자회사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을 

일본에서 체류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이중거주자가 됨

－우리나라는 단서에 의하여 거주자가 되고, 일본은 1년 이상 통상 체재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됨

77) ｢소득세법｣ 제1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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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년 이상의 거소’ 기준

□ 우리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해당 기간(1년)

의 체류가 경과한 때로부터 거주자로 봄78)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거주자 기준에 따르면 1역년에 183일 이상의 거주를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 183일 체류를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기

간(183일) 시작일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기준임

□ 이러한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거주자 기준과 우리나라의 ‘1년 이상의 거소 규정’ 간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적 이중거주자 또는 이중비거주자의 문제가 발생여지가 커지고 

이러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문식(2010)이 제시한 다음 사례는 ‘1년 이상의 거소’ 기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79)

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납세자가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서 입출국을 반복하

는 경우를 가정하였음 

② 2000년도에는 개인 납세자가 총 184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음

③ 2001년도에는 총 190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음

④ 2002년도 초에는 출국하여 2002년도에는 총 20일을 체류하였음

⑤ 상대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나 1역년에 183일 이상의 거주’를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함

⑥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함

78)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
으로 봄

79) 정문식(2010),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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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184일 210일

190일 20일

181일 175일 345일

우리나라

상 국

[그림 Ⅳ-1] ‘1년 이상 거소’ 기준 관련 사례

□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01년도 후

반기부터 출국하는 날인 2002년도 초까지 총 29일(2001년도 9일, 2002년도 20일)은 

거주자로 과세되고,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비거주자로 과세

됨80)

□ 해당 납세자가 상대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면, 그는 상대국의 거주자이면서 

2001년도 말부터 2002년도 초까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도 해당됨 

○ 이 경우 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국가 

판정을 해야 하며 거주국가 판정 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상대국의 거주자로 

판정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데 과세제한을 받게 됨81)

□ 만일 납세자가 상대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상

대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니며, 2002년도의 

경우는 상대국의 거주자에 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와 2001년도 말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1년도 말부터 2002년도 초까지만 거주자에 해

80)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조의 2 참조

81) OECD 모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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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됨

○ 납세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양 국가에서 비거주자가 되

어 이중 비거주자가 되고, 2002년도 초 20일간은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어 이중 거

주자에 해당되게 됨

○ 이중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양 국가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

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것임82) 

□ 위와 같은 국제적 이중거주자의 문제 및 국제적 이중 비거주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

유는 우리나라가 ‘1년 이상의 거소’를 거주자의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거주자로 보

는 시기를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정하기 때문임 

○ 세계 각국의 거주자 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규정과 균형을 맞추고 국

내세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거소’ 거주자 판정기준과 거주자가 되

는 시기(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인정)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마.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결정제도

□ 외국의 경우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 국세청의 국제세무서비스부서를 이용하거나 세

법사전해석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거주자 판정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전확인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투명

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법적 안정

성 유지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2) OECD 모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됨



참고문헌

기윤서·전병욱,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한

국세무학회, 2011. 6.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1.

오윤, ｢세법상 거주자 개념｣, 조세학술논문집, 제24집, 제1호, 2008.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정문식,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정립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0.

川田 剛, 國際課稅の基礎知識, 稅務經理協會, 2004. 4.

金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9.

稅經通信 2006. 10, 稅務經理協 , 2006.

Edward A. Zelinsky, “Citizenship and Worldwide Taxation: Citizenship as an 

Administrable Proxy for Domicile,” This paper is forthcoming in the Iowa Law 

Review (2011), 2010. 10.

Richard L. Doernerg, International Taxation, Thomson West, 2009.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호주 국세청, <http://www.ato.irs.au/>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부 록 97

<부록 1> 우리나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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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0두15056 2011.04.28.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
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
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령2조4항1호

대법2010두22719 2011.01.27.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외국
으로 출국하였더라도 아파트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아
파트를 매수하고 나아가 이를 임대하는 
등으로 재차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본 판례

소령2조3항2호

서울고법2010누19
562

2010.12.17.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
의 구성원 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바, 
비거주자인 합중국 군무원에 대해서는 1
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소기통 1-0…3

서울고법2010누19
463

2010.12.01.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
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
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
주됨

소령2조3항2호
조세협약

서울고법2009누21
934

2010.06.17.

주식의 양도 당시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
외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
는 직업을 가졌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
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
에 해당함 

소령2조4항

대법2009두22645 2010.03.25.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
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당해 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가진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소령2조3항1조

대법2006두3964 2008.12.1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
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봄
이 타당함 

소령4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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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0두4736 2001.05.15.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당시 ‘거주자’
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소령2조1항

대법99두8954 2001.02.23.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 거주
자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양
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에 의해 거주
지국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은 부당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1996. 1. 1 이후 적용됨 

조세조약

대법94누1005 1994.04.26.
이중과세배제주장자가 미연방소득세납세
자임을 입증 요 

소법 제1조의2
조세조약

대법91누4799 1991.09.10.
미국영주권취득자라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소법 제1조의2

대법81누167 1983.02.08. 
국내에 가족 있는 해외교포가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로 봄 

소법 제1조의2

조심2011서1645 2011.12.09.

청구인은 약 1년간 가족과 함께 국외에 거
주하였으나, 국내대학의 교수로서 영구이
주목적이 아닌 단기체류목적에 의한 출국
으로 동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어 거주자로 봄

소법 제1조
소령 제4조 

조심2011중1050
2011.11.04.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처와 자녀
가 주소는 다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
으며 양 년도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405일로 1년 이상이어서 거주자로 본 것
은 정당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4조

조세조약

조심2011서1375
2011.10.28.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말소 등의 공부
상 기록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
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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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675 2011.01.07.

재외국민등록부, 출입국기록 및 해외사업
현황 등에 따라 국외체류일수가 국내체류
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거주자로 보아 국
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4조

조심2010중2790 2010.12.20.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
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
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조심2009서360 2009.03.06.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
었고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을 금융
소득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4조

조심2008중3245, 2008.11.27.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한 사
실이 없고 해외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
어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령 제2조, 3조

조심2008서1251 2008.11.07.
가족이 해외 거주상태이고 해외에서도 국
내사업체의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조심2008서440 2008.09.12.
양도당시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고 배
우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
으로 보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법 제1조
소령 제2조, 4조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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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캐나다 입국 시 거주자판정을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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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캐나다 출국 시 거주자판정을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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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된 현행 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략)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4. 비영주자는 거주자 중 일본에 국적을 가지지 않고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임

5.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임

(이하생략)

제3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들 중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 및 기타 시

행령에서 정한 자를 제외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

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하여 이 법률(제10조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이자소

득 등의 비과세, 제15조 납세지 및 제16조 납세지의 특례를 제외함)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것 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해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인지 아닌지의 판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하는 공무원에서 제외하는 자)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현

재 국외에서 거주하고 다른 곳에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제14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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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한다.

1. 그 자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그 자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가진 

경우 및 국내에 그 자의 직업 및 자산의 유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자가 국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추정된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 및 기타 그 자가 부양하는 친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추정한다. 

제15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① 국외에 거주하게 된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는 국내

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그 자가 국외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

진 경우

2. 그 자가 국외 국적을 가졌거나 국외 법령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허가를 받고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없고, 그 자의 직업 및 자산의 유

무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자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

로 추측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 추정된 개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부양하는 친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국내

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세법 통달

2-1 (주소의 의의)

법에 규정한 주소는 각인의 생활의 본거를 말하고, 생활의 본거가 되는지 여부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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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2 (재입국했던 경우에 거주기간)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국외로 갔다가 다시 입국했을 경우에, 국외에 있

었던 기간(이하 재외 기간이라 함) 중 국내에 배우자나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을 남겨두고 재입국 후 기거할 가옥 혹은 호텔방을 보유하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등 국외에 체재한 목적이 분명하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인정

될 때는, 해당 재외 기간도 계속해 국내에 거처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3 (국내에 거주하는 자의 비영주자 등의 구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비거주자, 비영주자 등의 구분을 한다.

   (平18課個2－7, 課資3－2, 課審4－89改正）

(1) 입국 후 1년을 경과한 날까지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입국 후 1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 1년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거주자

(2) 입국 직후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입국 후 1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주소

를 가진 경우는 주소를 가지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 주소를 가지

게 된 날부터는 거주자

(3)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거주자로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보유

한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날까지의 기간은 비영주

자이고 그날의 다음날부터는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

2-4 (거주기간계산의 기산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의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입국한 다

음날이 됨(平18課個2－7, 課資3－2, 課審4－89改正）

2-4의2 (과거 10년 이내의 계산)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과거 10년 이내’는 판정하는 날의 10년 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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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판정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함(平18課個2－7, 課資3－2, 課審4－89追加）

2-4의3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달력에 의해 계산

하고 1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로 계산함. 또한 월 및 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에 대해서는 연수, 월수 및 날짜를 각각 합계해서 날짜는 30일을 1개월로 하고, 월수

는 12월을 1년으로 함. 덧붙여 과거 10년 이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게 된 날과 주

소 또는 거소를 가지지 않게 된 날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의 날까지임(平18課個2－7, 課資3－2, 課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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